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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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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제13조(유족보상)

①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

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

의 1,000일분의 유족보상과 평균

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

여야 한다.

제13조(유족보상)

① 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

망한 경우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에 의하여 보상한다.

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

제62조(유족급여)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.

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,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

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

급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

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

다.

제71조(장례비)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, 평균임금의 120일분에

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

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

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.




